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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배경 및 목적 7)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이 중 국가 재정 지원이 300

억 원 이상 투입되는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

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PIMAC)와 지방투

자사업관리센터(이하 LIMAC)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 투자 사업 중 해당 조사를 수행하며,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 사업의 추진 여부와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의료시설 건설사업 또한 국가 재정 지원 규모에 따라 타당성

조사 대상이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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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한 공공의료발전 상위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의료자

원 확충을 위한 재정 사업의 확대가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 속

에서 PIMAC은 2022년 의료시설의 특수성과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의료부문 연

구」(공공투자관리센터, 2022)를 통해 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

였으며, LIMAC은 「의료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연구(Ⅰ)」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2024)를 통해 의료시설의 수요 및 편익 

추정 중심의 지침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최근 감염병전문병원, 재활병원 등 특수 목적의 전문

화된 의료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PIMAC과 LIMAC의 기존 지침

에 제시된 규모 산정 방식은 의료시설의 규모, 특수성, 목적, 기

능적 차이 등 주요 변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

났다. 이로 인해 사업별 검토 기준의 일관성이 저하되고, 연구

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문제 제기와 규모 검토 결과의 신뢰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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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PIMAC and LIMAC conduct preliminary and main feasibility studies for fiscal investment project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roviding standard guidelines tha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healthcare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changes. However, with the recent increase in specialized healthcare facilities, 

existing sizing methods have shown limitations in adequately reflecting facility scale, specialization, and 

functional differences. This study aims to propose standard indicators for establishing an appropriate method 

of healthcare facility sizing. Methods: Cases from PIMAC and LIMAC feasibility studies were analyzed to 

examine the limitations of current sizing methods. Various types of healthcare facilities were reviewed to 

analyze division and department composition and area, identifying key factors influencing facility scale. 

Results: The recent rise in division- and department-level projects and unclear criteria for applying the G/N 

ratio have limited the validity of evaluation results. This study presents key factors for consideration during 

operational planning, along with type-specific G/N ratios and mechanical/electrical trends. Implications: This 

study proposes standard indicators to ensure consistency and reliability in facility sizing. The proposed criteria 

reflect current healthcare practices and operational conditions and require ongoing monitoring and up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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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PIMAC과 LIMAC에서 수행된 의료시설 예비

타당성 및 타당성조사의 규모 검토 방식을 분석하여 그 한계를 

도출하고, 의료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규모 산정 방식을 

위한 기준 지표를 제언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PIMAC과 LIMAC에서 수행한 의료시설 예비타당

성 및 타당성조사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현행 규모 산정 방식

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의료시

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종합병원, 감염병원, 재활병원을 사례

로 선정하고, 유형별 부문 및 부서의 시설과 면적 구성에서 나

타나는 차이점을 조사하였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300병상과 

500병상으로 구분하여 병상 규모에 따른 의료시설의 특성을 세

분화하여 조사하였다.

위 조사를 바탕으로 의료시설 유형별 부문 및 부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규모 평가

를 위한 기준 지표를 제언한다.

의료시설 유형별 부문 및 부서 면적 및 공용면적은 조사 대상

병원의 개원 또는 리모델링 시점의 도면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

며, 개원이 예정인 의료시설의 경우, 실시도면과 기본계획 보고

서에 명시된 면적을 조사하여 반영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연

면적은 지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의료시설 면적을 의미한다.

2. 의료시설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조사 문헌 검토

2.1 PIMAC 의료시설 규모 검토 사례 분석

1) 규모 검토 기준

PIMAC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시 평가의 객관성과 사업 간 

평가의 일관성 확보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의료시설의 경우, 연구중심병원이나 특수목적병원 등 복합 

성격의 공공의료시설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등이 꾸준히 의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PIMAC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유연하

게 대응하면서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시설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PIMAC은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의료부문 연구」를 통해 

의료시설 규모 검토 기준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PIMAC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의료시설 규모 산정의 기본 전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시설 규모는 전체 병상수를 기준

으로 산정하며, 병상당 연면적과 병실 면적은 유사사례와 비교

하여 산출한다. 둘째, 단순히 병상당 면적 개념만으로 비교할 

경우, 개별 의료시설의 특수성과 기능적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

기 어려우므로, 인력, 장비, 부문별 면적 구성비 등의 요소를 함

께 고려한다.

이와 같은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의뢰된 사업의 규모 검토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하였다.

첫째, 종합병원의 병상 규모나 전문병원 여부에 따라 전체 

병상당 의료시설 연면적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유

사 시설의 자료를 수집하여 시설 규모를 비교·분석하였다. 

둘째, 비교 대상병원의 개원 시기를 고려하여 해당 시점에 

적용된 의료법과 이후 개정된 의료법 차이를 검토하고, 이에 따

라 면적 산정 기준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였다.

셋째, 의료시설 면적은 [표 1]을 기준으로 전용면적과 공용면

적으로 구분하고, 전용면적은 병동부, 외래진료부, 중앙진료부, 

서비스부, 관리부 및 교육연구부 등 6개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면적을 분석하였다. 

넷째, 건물 내 주차 면적은 사업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규모를 검토하고, 의료기능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의료시설 

순면적을 대상으로 규모를 검토하였다(공공투자관리센터, 2022).

구분 추정 기준 면적 추정

순면적
· 요구되는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축적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사용 공간의 수평 투영 면적

· 행위를 위한 유효한 면적

· 기능 공간 면적
· 벽체 중심선으로 산정
· 기계·전기실 포함

부서면적
· 각 부서의 순면적과 내부 복도를 포함한 실제 부서들에서 사용하는 
전용면적

· 기능 공간의 면적
· 부서 내부복도 면적
· 벽체 중심선으로 산정

공용면적
· 출입, 연결, 유지관리, 편의를 위해 추가되는 면적으로 순면적의 
기능과 효율을 돕는 면적

· 수평동선 복도
· 수직동선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 공용 덕트 및 설비공간
· 벽체 중심선으로 산정

G/N Ratio · 순면적에 대한 총 면적의 비율(Gross Area/Net Area) · 총면적/순면적

[표 1] PIMAC 의료시설 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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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별 규모 검토 내용 및 규모 산정 방식의 한계

PIMAC은 의료시설 평가를 위해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 수

행을 위한 세부지침 의료부문 연구」를 작성하였다. 이에 해당 

표준지침이 작성된 2022년 이후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

성재조사 사례를 대상으로 각 의료시설의 규모 산정 기준 및 검

토 사항을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 사례는 [표 2]와 같다.

연번 사업명 조사 종류 보고서 작성시기 시설 유형

1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2024년 종합병원

2
경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적정성
재검토

2024년 감염병원

3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
재조사

2023년 종합병원

4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사업
사업적정성 

재검토
2023년 종합병원

5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사업
타당성
재조사

2023년 종합병원

[표 2] PIMAC 조사 대상 사례

조사 대상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재조사 규모 검토 기준 및 

내용을 분석한 결과([표 3]), PIMAC의 의료시설 규모 검토는 다

음과 같은 단계적 절차를 통해 수행되었다.

첫째, 비교 대상병원의 병상당 연면적을 산출하고, 이 값들의 

평균을 구해 병상당 연면적 기준을 도출하였다. 만약 비교 대상

병원이 의료법 개정 이전에 건립된 경우, 병동부의 병실에만 국

한하여 면적 증가분을 반영하여 병상당 연면적을 보정하였다.

둘째, 비교 대상병원의 부문별 면적 비율을 계산하고, 그 평

균값을 적용하여 검토 대상 의료시설의 부문별 면적을 산출하

였다. 마지막으로 공용면적비(이하 G/N)는 비교 대상병원의 평

균값 또는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상향 적용함으로써 현실적인 

공용면적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종합한 결과, PIMAC의 규모 검토 기준은 

다음의 한계점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전체 연면적을 우선하는 규모 산정 구조로 인해, 부문 

및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면적 조정이 제한된다. 

PIMAC은 먼저 전체 연면적을 산정한 뒤, 비교 대상병원의 부문

별 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각 부문 면적을 계산한다. 이러한 방

식은 PIMAC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의료부

문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시설의 복합화·특성화 및 

연번 의료시설명 사업 병상 규모 비교 대상 시설 규모 검토 기준 및 내용

1
영월

의료원
300병상

300병상 규모 지방의료원
· 충주의료원  · 천안의료원
· 공주의료원  · 마산의료원
· 안성의료원  · 이천의료원

·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병상당 연면적(110.11㎡)을 비교 대상병원의 평균 병상
당 연면적(85.64㎡)로 축소하여 연면적 제시

·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G/N(1.6)을 비교 대상병원의 평균 G/N(1.44)로 조정
· 비교 대상병원의 부문별 순면적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업 대상병원의 부문
별 면적 제시

· 의료법 개정을 고려한 병동부 추가 면적은 반영되지 않음

2
경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173병상
(음압: 36병상/

일반: 
137병상)

감염병전문병원
·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음압관련 시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기존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의 과업지시서와 중간설계 실면적을 비교하여, 중
간설계에서 추가된 실면적은 삭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례 적용하여 BL3 부검실 면적 추가
· G/N(1.62)와 기계/전기 면적은 호남권감염병전문병원 실시설계 값 일괄 적용

3
울산

의료원
500병상

500병상 규모 지방의료원
· 서울의료원
· 성남시의료원

·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순면적을 그대로 적용하되, G/N(1.6)을 비교 대상병원 
G/N(1.38)로 조정

4
경상남도
의료원

진주병원
300병상

300병상 규모 지방의료원
· 충주의료원  · 천안의료원
· 공주의료원  · 마산의료원
· 안성의료원  · 이천의료원

감염병전문병원
·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

·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병상당 연면적(109.72㎡)을 비교 대상병원의 평균 병상
당 연면적(85.64㎡)로 축소하여 연면적 제시

· 다만, 의료법 개정과 감염병 시설기준을 고려하여 병실 면적을 보정하고, 감염
병동 부속실(폐기물 보관실, 장비보관실) 면적을 추가함으로써 최종 병상당 연
면적을 90.30㎡로 조정함

· 비교 대상병원의 부문별 순면적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업 대상병원의 부문
별 면적 제시

· 사업계획서 G/N(1.6)을 비교 대상병원 평균 G/N(1.44) 수준이 낮아 최근 개원
한 병원 G/N 수준을 고려하여 1.5로 조정

5
광주

광역시
의료원

300병상

300병상 규모 지방의료원
· 충주의료원  · 천안의료원
· 공주의료원  · 마산의료원
· 안성의료원  · 이천의료원

·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병상당 연면적(95.64㎡)을 비교 대상병원의 평균 병상
당 연면적(85.64㎡)로 축소하여 연면적 제시

· 비교 대상병원의 부문별 순면적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업 대상병원의 부문
별 면적 제시

·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G/N(1.44)와 비교 대상병원의 평균 G/N(1.44)가 동일하
므로, 해당 G/N(1.44)을 적용

[표 3] PIMAC 조사 대상 규모 검토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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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증가 추세를 반영하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지

닌다. 전체 연면적이 고정된 상태에서 특정 부문이나 부서의 기

능 강화로 면적이 증가할 경우, 다른 부문의 면적을 축소해야 

하므로 일부 부문은 실제 운영에 필요한 면적보다 낮은 수준으

로 계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이 발생한다.

둘째, 규모 산정 과정에서 G/N가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23년 수행된 경상남도의료원 진

주병원의 규모 산정에서는 최근 개원한 병원의 경향을 반영하

여 비교 대상병원 평균값인 G/N 1.44보다 상향된 1.5를 적용하

였다. 그러나 2024년 영월의료원 규모 산정에서는 다시 G/N 

1.44가 적용되어, 일관성 있는 G/N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례 간 G/N의 모호한 적용은 규모 산정 방식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저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규모 산정 과정에서 전체 연면적이 우선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G/N가 상향 조정될 경우, 실제 의료행위를 위한 순면적이 

오히려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현행 규모 산정 방식의 

구조적 한계로 전체 연면적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G/N 수준의 개선이나 순면적 수준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 의료시설 면적 산정 기준에서 기계·전기 부문의 포함 

면적 범위가 불분명하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

침 의료부문 연구」에서는 기계·전기 부문 면적을 순면적에 포

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표 1]), 울산의료원과 광주광역시의

료원 타당성재조사 사례에서는 해당 면적이 공용면적에 포함되

어 규모 산정 시 G/N가 지침과는 상이하게 적용되었다.

2.2 LIMAC 의료시설 규모 검토 사례 분석

1) 규모 검토 기준

현재 LIMAC의 의료 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은 수요 및 

편익 분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LIMAC은 의료

시설 규모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LIMAC은 의료시설 적정 규모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PIMAC이 수립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의료

부문 연구」를 참조 및 준용하여 규모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특

히 PIMAC에서 제시한 비교 대상병원의 병상당 연면적을 활용

하여 사업계획서에서 제안된 연면적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즉, 현재 LIMAC의 의료시설 규모 검토는 PIMAC의 지침 

체계를 보완적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단계로 판단된다.

2) 사례별 규모 검토 내용 및 규모 산정 방식의 한계

LIMAC은 현재까지 총 6건의 의료시설 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하여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표 4]). 본 연구에

서는 이들 사례를 바탕으로 LIMAC의 의료시설 규모 산정 방식

과 규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번 사업명 조사 종류 보고서 작성시기 시설 유형

1
제주대학교병원 위기
대응 다목적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

타당성
재조사

2023년 종합병원

2
전북권역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
센터 연계건립사업

타당성조사 2023년 재활병원

3
충남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
타당성조사 2023년 종합병원

4
대구의료원 

외래진료센터 구축사업
타당성조사 2022년 종합병원

5
서울공공재활병원 

건립 사업
타당성조사 2022년 재활병원

6
서울 강북어린이병원 
공공청사 복합개발 

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2021년 재활병원

[표 4] LIMAC 조사 대상 사례

분석 결과([표 5]), LIMAC의 규모 검토 기준은 다음의 한계점

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사업 대상병원의 병상당 의료시설 연면적을 검토할 때, 

대부분 사례에서 PIMAC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 의료부문 연구」에 제시된 비교 대상병원을 동일하게 적용

하고 있었다. 그러나 PIMAC의 경우, 병원의 규모와 기능적 특

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비교 대상병원을 선별한 뒤 병상당 연면

적을 검토하는 것과 달라, LIMAC은 의료시설의 기능적 차이나 

운영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병상 규모나 유형과 관계

없이 비교 대상병원을 선정하여 단순 비교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로 인해 LIMAC이 제시하는 비교 대상병원의 병상당 연면적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대부분 사업은 이러한 넓은 범주 내에

서 ‘적정’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어 평가의 신뢰성과 정밀성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G/N 적용에 있어 PIMAC의 예비타당성도 사업별로 일

관성이 부족한 문제가 존재하였고, 이를 그대로 준용하는 

LIMAC의 타당성조사에서도 동일한 한계점이 나타났다.

셋째, LIMAC 타당성조사에서는 PIMAC의 규모 산정 가이드

라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존재하였다. 이는 두 

기관이 평가하는 사업의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

다. PIMAC이 의료시설 전체 연면적 적정성을 평가하는 반면, 

LIMAC은 외래부, 권역응급센터 및 교육시설 등 특정 부문이나 

부서의 증축 또는 기능 특화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의료시설 전체 연면적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PIMAC의 기준을 LIMAC의 부문 및 부서 단위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LIMAC의 일부 조

사 사례에서 사업계획서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서 면적을 그대

로 준용하는 경향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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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결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표 6]) 현재 PIMAC의 의료시설 규

모 산정 방식은 사례별로 적용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특

히, G/N의 정의와 적용 방식에 따라 타당성조사마다 해석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연면적을 우선 

확정한 후 부문별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최근 부문 및 부서의 

전문화, 특성화, 공용면적 증가, 감염 대응 등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산정 방식은 향후 보완과 개선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LIMAC의 경우, 대규모 의료시설의 전체 규모 산정과 

검토에 적합한 PIMAC의 표준지침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부

문 및 부서 단위 사업을 대상으로 한 타당성조사에서는 한계가 

나타난다. 실제로 일부 사례에서 LIMAC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면적을 별도의 검증 기준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의료시설의 기능적 특성과 운영계획을 면밀하게 

반영하고, 보다 정밀하고 신뢰성 있는 규모 검토를 위해 부문 

및 부서 단위의 특성을 고려한 면적 산정 및 평가 기준의 정립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표준화된 기준 마련함으로써 

의료시설의 계획 및 평가 과정에서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조사에 적용 가

능한 통합적 규모 평가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연번 의료시설명 사업 병상 규모 비교 대상 시설 규모 검토 기준 및 내용

1

제주대학교병원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교육
진료동 증축사업

142병상 · 제주대학교병원 본관

·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시설과 감염병 시설 및 병동이 혼
합된 의료시설

· 중간 설계가 진행된 단계에서 적정성 검토 수행
· 증축부 면적은 제주대학교병원 본관을 기준으로 병상당 순
면적과 G/N 수준 평가

2

전북권역재활
병원 및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연계 건립 사업

171병상

PIMAC 지침 사례
· 해운대백병원  · 대구재활병원
· 강원대/경북대 어린이병원
· 분당서울대병원 신관
· 연세대 새 암전문 병원
· 세종충남대병원
· 충주/천안/공주/마산/안성/이천/서울의료원
·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 산재전문 공공병원  · 국립소방병원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병상당 연면적이 비교 대상병원들의 
병상당 연면적 분포 범위 내 위치하는지 검토

· 지방의료원 및 전문병원(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국립소방병
원,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부문별 면적을 각각 산출하여 사업
계획서에 제시된 면적과 비교함

· 전문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의 G/N(1.42)가 지방의
료원의 G/N와 유사한 수준으로 제시되어, 해당 값을 준용함

3
충남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사업

506병상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병상당 연면적이 비교 대상병원들의 

병상당 연면적 분포 범위 내 위치하는지 검토하여 해당 시설 
규모의 적정성 평가

4
대구의료원

외래진료센터
구축사업

- -

· 외래진료센터 증축 및 기존 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을 위한 보건의료원 설계지

침」, 「의료기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 「국가지정입원치료
병상 운영과 관리지침」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 규모 검토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면적을 변경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주
요 검토 사안을 제시하지 못함

5
서울공공
재활병원
건립 사업

186

PIMAC 지침 사례
· 해운대백병원   · 대구재활병원
· 강원대 어린이병원   · 경북대 어린이병원
· 분당서울대병원 신관
· 연세대 새 암전문 병원  · 세종충남대병원
· 충주/천안/공주/마산/안성/이천/서울의료원
·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 산재전문 공공병원

재활병원사례
· 재활전문산재병원   · 대구재활전문병원
· 경인의료재활병원   · 강원도재활병원
· 대전충남권역의료재활센터
· 제주권역재활병원   · 호남권역재활병원

·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면적은 지역거점 재활병원(강원도재
활병원, 대전충남권역의료재활센터, 제주권역재활병원, 호남
권역재활병원)의 부문 및 부서별 기준면적의 중위 값을 반영
하여 시설 규모 산정

· 비교 대상병원들의 병상당 연면적 분포 범위 내에 사업계획
서의 제안 면적이 위치하는지 검토

· LIMAC의 부문 및 부서별 면적 검토안은 사업계획서에서 산
출된 수치를 모두 준용함

6

서울강북
어린이병원 
공공청사 
복합개발 

타당성조사

214

· 세종충남대병원
·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 충주/천안/공주/마산/안성/이천/서울의료원
· 산재전문 공공병원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병상당 연면적이 비교 대상병원들의 
병상당 연면적 분포 범위 내 위치하는지 검토

· 사업계획서에서 제안한 비교 대상병원(산재전문 공공병원, 
국립소방병원, 양산부산대어린이병원, 충남권역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부문 및 부서별 면적을 별도의 검토 없이 모두 
준용함

[표 5] LIMAC 조사 대상 규모 검토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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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의료시설 유형별 규모 검토

3.1 조사 대상 선정 및 면적 산정 기준

조사 대상([표 7])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의료시설은 기능과 역할에 따라 1차, 2차, 3

차로 구분되며, 이 중 2차 의료시설은 중증도 전문 질환, 환자군 

등에 따라 유형이 다양하다. PIMAC(29건 중 16건)과 LIMAC(6

건 중 6건)의 의료시설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조사 사례를 검토

한 결과 대부분 2차 의료시설이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다.

둘째, 민간 병원은 설립 주체의 운영 목표와 경영 전략에 따

라 시설계획의 방향과 규모가 상이해 일반화된 자료로 활용하

기에 한계가 있다. 반면 공공의료시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운

영 및 시설 기획이 체계적인 절차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추진되

어 일반적이고, 대표성을 지닌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병원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최근 건립되거나 건립 예정인 시설을 우선 선정하되, 

다만, 지역 내에서 활발히 운영되어 해당 유형의 대표성을 갖는 

의료시설은 예외적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구분
300병상 규모 종합병원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GH300-1 GH300-2 GH300-3 GH300-4 GH300-5 GH300-6 GH300-7 GH300-8 GH500-1 GH500-2 GH500-3 GH500-4

개원연도(년)
2026

(개원 예정)
2025

(개원 예정)
2026

(개원 예정)
2018 2016

2012
(2018년 증축)

2012
2012

(증축 진행 중)
2028
(예정)

2020 2020
2011

(2021년 증축)

병상수(병상) 284 302 250 314 361 279 300 368 500 501 500 655

의료시설 
연면적(㎡)

38,095 35,211 27,496 24,363 25,523 28,751 29,226 32,333 67,016 55,093 70,689 80,717

구분
감염병전문병원 재활병원

IH-1 IH-2 IH-3 RH-1 RH-2 RH-3 RH-4 RH-5

개원연도(년)
2028

(개원 예정)
2026

(개원 예정)
2028

(개원 예정)
2012 2013 2012 2012

-
(개원 미정)

병상수(병상) 40* 36* 34* 159 319 190 150 186

의료시설 
연면적(㎡)

24,452 13,202 9,987 15,893 32,999 12,682 13,856 17,331

* 감염병 위기 시 병상 수 기준

[표 7] 의료시설 규모 검토 조사 대상 개요

구분 사업명 비교대상병원 전체 연면적 검토 방식 G/N 검토 방식
사업계획서 대비
연면적 증감 여부

PIMAC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감염병전문병원

/BL3 시설
기본설계 기준으로 규모 
축소/ 필요 시설 추가

비교 대상병원 평균
(1.62적용)

감소
(연면적 및
G/N감소)

울산의료원 설립
500병상 규모
지방의료원

사업계획서 규모 준용
비교 대상병원 평균

(1.44 적용)영월의료원 이전신축임대형 민간투자사업

300병상 규모
지방의료원

비교 대상병원
평균 병상당
연면적 적용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사업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사업
최근 의료시설

수준으로 상향(1.5 적용)
감소

(G/N감소)

LIMAC

제주대학교병원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

제주대학교병원
본관

제주대학교병원 본관
병상당 연면적 비교

제주대학교병원
본관 G/N 비교

유지
(사업계획서
규모 준용)

전북권역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연계사업 PIMAC

표준지침에 제시된
비교 대상병원

비교 대상병원
병상당 연면적 범위 내 
사업계획서의 병상당 

연면적 포함 여부 검토
-

충남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

서울공공재활병원 건립 사업

서울 강북어린이병원
공공청사 복합개발 타당성조사

300·500병상 지방의료원
/ 감염병 전문병원

대구의료원 외래진료센터 구축 사업 - -

[표 6] PIMAC과 LIMAC 조사 대상 규모 검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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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평면이라도 연구자의 분석 목적이나 해석에 따라 면

적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적용 분야가 연구인지 실무

인지에 따라서도 산출되는 면적 값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면적 산정 시 벽체 또는 구조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도면상 면적을 계산하였다. 면적 기준은 [표 1]과 동일하게 기

능 공간 면적인 순면적과 공용면적으로 구분하였으며, 두 면적

의 합이 의료시설 총 연면적과 일치하도록 산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타 병원과 면적 비교 시 기능 공간을 동일한 기준에 따

라 분류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시설복지건축학회

에서 제시한 분류 체계에 따라 의료시설 기능 공간을 8개 부문

으로 구분하였다([표 8]). 다만, 부문 및 부서와 관계없이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공간(공용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수유

실 등)은 공용제실로 별도 분류하여 규모를 검토하였다.

3.2 의료시설 유형별 부문 및 부서 구성의 차이

조사 대상 의료시설 유형별 부문 및 부서를 분석한 결과, 의

료시설은 유형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공통시설과 병

원의 역할 및 운영 목표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되는 특수시설

로 구분할 수 있었다([표 9]).

병동부, 외래부, 중앙진료부는 의료시설의 유형에 따라 구성

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병동부의 경우, 감염병전문병원, 재활병원은 시설의 특수성

으로 인해 병동 구성이 종합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획일적이

었다. 그러나 동일한 종합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거점 공공

병원과 대학병원 간에는 병동 구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정신과 폐쇄병동, 화상병동, 호스피스 등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병동을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외래부는 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에서 외래진료부 

중심으로 부서가 배치되었다. 외래진료부 내 진료실 수를 분석

한 결과([표 9]), 의료시설 유형별로 외래진료실 운영 규모에 뚜

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종합병원이 다양한 진료과목을 운

영하는 반면, 감염병전문병원, 재활병원은 병원의 운영 목표에 

따라 필수적인 진료과(호흡기 내과, 감염내과, 병원 운영과 관

련된 필수 내과·외과)에 국한하여 외래진료부를 구성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운영계획의 차이는 의료시설 유형별 외래진료부 

규모 차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진료부 분석 결과, 종합병원은 일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치료, 진단, 검사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

가 대체로 고루 계획되어 있다. 다만, 500병상 규모 병원은 300

병상 규모 병원에 비해 암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핵의학과, 방사

선종양학과, 병리과 등의 부서가 추가 설치되어, 규모별 부서 

구성에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수술부, 내시경실, 인공신장실 

등 병상 규모와 직접적인 연관 없는 부서임에도 운영 규모(장비 

배치 실 개수, 병상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감

염병전문병원은 감염 환자 대응을 위해 제한된 감염성 질환의 

치료, 진단, 검사 기능을 중심으로 부서를 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종합병원과 구성이 상이하다. 한편, 재활병원의 중앙진료

부는 아급성기 및 만성기 환자의 재활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치료 기능을 강화하고, 진단·검사 기능은 최소화하는 방향

으로 부서가 계획되었다. 즉, 운영 기능의 특화 정도에 따라 부

서 구성이 사례별로 다르기 때문에 병원 의료계획에 기반한 부

서별 면적 산정 기준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외에 공급부, 관리부, 교육연수부 등은 의료시설의 유형이

나 목적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설치되는 필수 지원부서로 분

류되었다. 다만, 급식부는 감염병전문병원 시설계획에서 제외

되었는데, 이는 해당 병원이 모병원에 증축되는 형태로 계획되

어 급식부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식부는 계획 도면상 

제외되었더라도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부서로 간주

할 필요가 있다.

부문 부문의 정의 해당 부서 및 관련 시설

병동부 환자가 입원 생활을 하면서 진료, 간호를 받는 부문
일반병동, 재활병동, 정신과 폐쇄병동, 감염병동, 화상병동, 호스피스, 
중환자병동(성인/신생아), 응급병동(일반/중환자)

외래부 환자가 통원하면서 진찰·치료를 받는 부문
외래진료부, 건강검진센터, 응급부(응급실, 고압산소치료실), 낮병동, 
외래 공용 등

중앙진료부
특수한 의료 장비를 갖춘 전문적 치료·검사 공간으로 병동과 
외래부의 진료 활동을 돕는 부문

영상의학부, 수술부, 분만부, 심혈관센터, 재활치료부, 진단검사의학과,
내시경실, 인공신장실,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생리기능검사, 병리과 등

공급부
물품 공급과 처리 및 이용자에 대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병원 전체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문

중앙공급부, 약제부, 급식부, 기타 공급

관리부
진료 및 사무적인 측면의 행정 활동을 지원하고, 정보를 관
리하며, 대외관계를 담당하는 부문

행정관리부, 원무과, 의무기록, 전산팀 등

교육연수부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부문 교수연구실, 강당, 도서실, 의학연구소, 회의시설, 의국

부대시설 환자, 보호자, 직원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부문 편의시설, 어린이집, 학교, 장례식장 등

공용제실
특정 부서에 종속되지 않고, 공용공간과 연계되어 병원 전체 
이용자가 사용하는 부문

-

기계/전기
병원 전체의 용수/전기 공급 및 온도/습도/청정도/ 기류 분
포의 조절을 위한 부문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가스실 등

[표 8] 의료시설 부문 및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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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부
서

영
역

300병상 규모 종합병원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감염병 전문병원 재활병원

GH
300
-1

GH
300
-2

GH
300
-3

GH
300
-4

GH
300
-5

GH
300
-6

GH
300
-7

GH
300
-8

GH
500
-1

GH
500
-2

GH5
00
-3

GH5
00
-4

IH
-1

IH
-2

IH
-3

RH
-1

RH
-2

RH
-3

RH
-4

RH
-5

병
동
부

일반병동 표준병동 ● ● ● ● ● ● ● ● ● ● ● ●

재활병동 ● ● ● ● ● ● ● ● ● ● ●

정신과 폐쇄병동 ● ●

감염병동 ● ● ● ● ● ● ● ● ●

화상병동 ●

호스피스 ● ● ● ● ● ● ●

중환자
병동

성인 ● ● ● ● ● ● ● ● ● ● ● ● ● ● ● ● ●

신생아 ● ● ●

응급
병동

일반 ●

중환자 ●

외
래
부

외래진료부
(진료실 수)

●
(32)

●
(32)

●
(28)

●
(26)

●
(23)

●
(22)

●
(25)

●
(31)

●
(38)

●
(50)

●
(56)

●
(46)

●
(6)

●
(5)

●
(3)

●
(9)

●
(24)

●
(11)

●
(10)

●
(6)

건강검진센터 ● ● ● ● ● ● ● ● ● ● ● ● ●

응급부
응급실 ● ● ● ● ● ● ● ● ● ● ● ● ●

고압산소 ●

낮 병동 ● ●

외래 공용 ● ● ● ● ● ● ● ● ● ● ● ● ● ● ● ● ● ●

중
앙
진
료
부

영상의학부 ● ● ● ● ● ● ● ● ● ● ● ● ● ● ● ● ● ● ●

수술부
(수술실 수)

●
(4)

●
(5)

●
(4)

●
(5)

●
(6)

●
(4)

●
(5)

●
(5)

●
(10)

●
(8)

●
(15)

●
(10)

●
(2)

●
(2)

●
(6)

●
(2)

분만부
(분만실 수)

●
(2)

●
(1)

●
(1)

●
(2)

●
(1)

●
(3)

●
(2)

●
(4)

심혈관센터
(혈관조영실 수)

●
(1)

●
(1)

●
(1)

●
(1)

●
(3)

●
(1)

●
(2)

●
(1)

재활치료부 ● ● ● ● ● ● ● ● ● ● ● ● ● ● ● ● ●

진단검사의학과 ● ● ● ● ● ● ● ● ● ● ● ● ● ● ● ● ● ● ●

내시경실
(내시경실 수)

●
(3)

●
(5)

●
(4)

●
(2)

●
(3)

●
(4)

●
(2)

●
(6)

●
(8)

●
(8)

●
(6)

●
(6)

인공신장실
(투석병상 수)

●
(25)

●
(27)

●
(29)

●
(20)

●
(11)

●
(24)

●
(20)

●
(31)

●
(22)

●
(28)

핵의학과
(장비 수)

●
(3)

●
(4)

●
(3)

방사선종양학과
(장비 수)

●
(3)

생리기능검사 ● ● ● ● ● ● ● ● ● ● ●

병리과 ● ● ● ● ● ●

공
급
부

중앙공급부 ● ● ● ● ● ● ● ● ● ● ● ● ● ● ● ● ● ● ● ●

약제부 ● ● ● ● ● ● ● ● ● ● ● ● ● ● ● ● ● ● ● ●

급식부 ● ● ● ● ● ● ● ● ● ● ● ● ● ● ● ● ●

기타 공급 ● ● ● ● ● ● ● ● ● ● ● ● ● ● ● ● ● ● ● ●

관리부 ● ● ● ● ● ● ● ● ● ● ● ● ● ● ● ● ● ● ● ●

교육연수부 ● ● ● ● ● ● ● ● ● ● ● ● ● ● ● ● ● ● ● ●

부
대
시
설

편의시설 ● ● ● ● ● ● ● ● ● ● ● ● ● ● ● ● ●

어린이집 ● ● ●

장례식장 ● ● ● ● ● ● ● ●

공용제실 ● ● ● ● ● ● ● ● ● ● ● ● ● ● ● ● ● ● ●

● 해당 부문 및 부서 운영

[표 9] 조사 대상 의료시설 부문 및 부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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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의료시설의 유형·공공적 역할·운영 목표에 따라 병

동부의 종류, 외래진료부 구성, 중앙진료부 치료, 진단, 검사 기

능의 범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수 목적 부서의 설

치 여부와 규모가 결정되므로, 해당 시설들은 특수시설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중앙진료부 중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기본 진단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와 공급부, 

관리부, 교육연수부 등은 의료시설 유형과 무관하게 필수적으

로 설치되어야 하는 공통시설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병상당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문 및 부서 규모를 산정하

는 방식은 병상 규모가 부서 면적을 결정한다는 전제를 기반한 

접근이다. 그러나 병상 규모와 무관하게 병원의 운영계획에 따

라 설치 여부와 규모가 달라지는 특수시설군을 동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부서의 기능적 특성과 합목적성을 충분히 반영하

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향후 의료시설의 유형별 운

영 목표와 기능적 특성을 반영한 부문 및 부서 단위의 면적 산

정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3 조사 대상 유형별 규모 검토

1) 연면적 검토

조사 대상 의료시설의 병상당 연면적을 분석한 결과([표 10]), 

유형별 평균 병상당 연면적은 300병상 규모 종합병원 99.7㎡

/bed,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127.2㎡/bed, 감염병전문병원 

423.9㎡/bed, 재활병원 91.1㎡/bed 수준으로, 유형별·병상 규모

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동일한 종합병원임에도 500병상 규모 병원은 300병상 

규모 병원에 비해 병상당 연면적이 약 1.3배 높은 수준으로 계

획되었다. 따라서 종합병원 규모 산정과 적정성 검토를 위해 비

교 대상병원 선정 시 병상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병상

당 연면적의 평균값 또는 분포 범위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병상 규모와 기능적 특성을 함께 고려한 규모 

검토가 필요하다.

구분 병원명 병상당 연면적 구분 병원명 병상당 연면적

300
병상
규모
종합
병원

GH300_1 134.1

감염병
전문
병원

IH-1 611.3
GH300_2 116.6

IH-2 366.7
GH300_3 110.0

IH-3 293.7GH300_4 77.6

GH300_5 70.7 사례 평균 423.9
GH300_6 103.1

재활
병원

RH-1 100.0
GH300_7 97.4

RH-2 103.4GH300_8 87.9

사례 평균 99.7 RH-3 66.7

500
병상
규모
종합
병원

GH500_1 134.0
RH-4 92.4GH500_2 110.0

GH500_3 141.4 RH-5 93.2
GH500_4 123.2

사례 평균 91.1사례 평균 127.2

[표 10] 조사 대상병원 병상당 연면적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감염병 위기 시 운영 병상수를 기준

으로 병상당 연면적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다른 유형에 비해 매

우 높은 수치가 도출되었다. 또한 사례 간 병상당 연면적 사이 

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유형의 의료시설과 비교할 

때, 감염병전문병원의 전체 병상수가 매우 적어 면적의 상대적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효과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IH-2, IH-3 사례가 기존 모병원의 중앙진료부(영상의학과, 수술

부, 진단검사의학과), 공급부, 기계·전기실 등을 공유하는 형태

로 계획되어 모병원과 공유 시설이 적은 IH-1에 비해 상대적으

로 병상당 연면적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활병원의 경우, RH-3을 제외한 조사 대상 사이의 병상당 

연면적의 편차가 크지 않았으며, 종합병원과 감염병전문병원에 

비해 병상당 연면적이 다소 낮은 수준으로 계획되는 경향을 보

였다. 이는 RH-3 병원이 다른 사례병원과 동일한 권역재활병원

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치료 중심의 진료 기능 특성상 고도의 의료 

장비나 큰 지원 부서 면적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순면적 검토

조사 대상 의료시설의 유형별 부문 및 부서의 병상당 순면적

을 분석한 결과([표 11]), 동일한 유형 내에서도 특수시설군의 

운영 방식이나 의료 기능의 특화 정도에 따라 병상당 순면적에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동부의 경우, 동일한 300병상 규모의 의료시설임에도 불구

하고 GH300-1 사례는 재활병동 비중이 높아 일반병동의 병상

당 순면적은 낮고, 재활병동은 높은 면적 수준을 보였다. 이에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조사에서 비교 기준 면적을 산정할 때, 전

체 병상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보다 병동 영역별 병상수에 기

반하여 병상당 순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사업 대상 의료시설 운

영계획의 병동 구성과 병상수를 반영하여 규모를 산출하는 방

식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외래부의 병상당 순면적은 조사 대상병원의 진료실 수([표 

9])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으며, 동일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병

상당 순면적이 크게 나타난 사례(GH300-3, GH500-1)는 전문진

료센터 운영으로 인해 기능검사실이 외래진료부에 포함되어 면

적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외래진료부 규모는 진료실 

수와 운영 방식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다.

중앙진료부는 유형 간뿐 아니라 동일 유형 내에서도 병상당 

순면적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감염병전문병원은 청결·오염 구

역의 분리, 직원 안전을 위한 추가 부속 공간 확보 등 특수성으

로 인해 병상당 면적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준 병상수가 적어 

상대적 면적 수준이 부풀려진 경향도 확인되었다. 또한 수술부, 

분만부, 심혈관센터, 내시경실의 경우 실 개수 증가에 비례하여 

면적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표 9], [표 11]). 즉, 해당 실과 

실에 따라 부속실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장비가 배치되는 실 

개수가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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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부
서

영
역

300병상 규모 종합병원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감염병전문병원 재활병원
GH

300-1
GH

300-2
GH

300-3
GH

300-4
GH

300-5
GH

300-6
GH

300-7
GH

300-8
GH

500-1
GH

500-2
GH

500-3
GH

500-4
IH-1 IH-2 IH-3 RH-1 RH-2 RH-3 RH-4 RH-5

병
동
부

일반병동 표준병동 6.71
(9.6)

11.87
(19.0)

12.47
(20.7)

11.23
(22.5)

12.34
(27.6)

13.14
(26.7)

14.81
(28.3)

11.62
(25.3)

17.74
(23.9)

14.69
(24.3)

19.72
(26.1)

8.98
(15.1)

재활병동 11.66
(16.7)

3.45
(5.5)

2.39
(4.0)

1.72
(3.4)

1.01
(2.2)

3.30
(5.6)

17.85
(42.2)

16.88
(28.2)

14.30
(40.0)

17.96
(35.6)

20.71
(40.2)

정신과 폐쇄병동 1.49
(2.5)

1.14
(1.9)

감염병동 0.97
(1.4)

0.93
(1.5)

1.07
(1.8)

0.89
(1.8)

1.31
(2.7)

0.87
(1.9)

56.67
(32.5)

49.59
(29.2)

32.93
(34.1)

화상병동 1.86
(3.0)

호스피스 1.29
(2.1)

1.28
(2.6)

0.78
(1.7)

1.65
(3.4)

1.03
(2.3)

0.72
(1.2)

0.85
(1.4)

중환자
병동

성인 1.51
(2.2)

1.61
(2.6)

1.82
(3.0)

0.98
(2.0)

1.17
(2.6)

0.98
(2.0)

1.51
(2.9)

1.09
(2.4)

2.63
(3.5)

1.57
(2.6)

2.31
(3.1)

1.77
(3.0)

8.79
(5.0)

16.76
(9.9)

24.50
(25.4)

2.44
(5.8)

1.21
(2.0)

신생아 0.36
(0.6)

1.06
(1.4)

0.29
(0.5)

응급
병동

일반 0.68
(1.2)

중환자 0.59
(1.0)

외
래
부

외래진료부 4.13
(5.9)

4.15
(6.7)

4.98
(8.3)

2.93
(5.9)

2.53
(5.7)

2.71
(5.5)

3.42
(6.5)

3.19
(7.0)

7.64
(10.3)

4.33
(7.2)

6.15
(8.1)

3.31
(5.6)

20.13
(11.6)

9.99
(5.9)

7.33
(7.6)

1.14
(2.7)

3.59
(6.0)

1.90
(5.3)

1.43
(2.8)

3.25
(6.2)

건강검진센터 0.51
(0.7)

1.13
(1.8)

0.94
(1.6)

1.10
(2.2)

0.27
(0.6)

1.32
(2.7)

1.13
(2.1)

1.28
(2.8)

0.94
(1.3)

1.36
(2.3)

0.47
(0.6)

1.55
(2.6) 　 　 　 　 　 　 　 0.58

(1.1)

응급부
응급실 1.16

(1.7)
3.10
(5.0)

2.57
(4.3)

1.27
(2.5)

1.40
(3.1)

1.42
(2.9)

1.86
(3.6)

1.65
(3.6)

2.35
(3.2)

1.50
(2.5)

2.29
(3.0)

2.20
(3.7) 　 　 　 　 　 　 0.75

(1.5) 　

고압산소 　 　 　 　 　 　 　 　 　 　 　 0.16
(0.3) 　 　 　 　 　 　 　 　

낮 병동 　 　 　 　 　 　 　 　 0.67
(0.9) 　 　 　 　 　 　 2.11

(5.0) 　 　 　 　

외래 공용 0.47
(0.7)

0.48
(0.8)

1.25
(2.1)

0.50
(1.0)

0.12
(0.3)

0.26
(0.5)

0.73
(1.4)

0.30
(0.6)

0.79
(1.1)

0.51
(0.8)

1.45
(1.9)

0.54
(0.9)

2.42
(1.4)

1.22
(0.7)

1.82
(1.9)

0.09
(0.2)

0.12
(0.2) 　 　 0.31

(0.6)

중
앙
진
료
부

영상의학부 3.11
(4.5)

2.62
(4.2)

2.48
(4.1)

2.01
(4.0)

1.75
(3.9)

1.74
(3.5)

2.30
(4.4)

1.62
(3.5)

2.18
(2.9)

2.44
(4.1)

2.27
(3.0)

1.61
(2.7)

9.74
(5.6)

6.07
(3.6)

0.96
(2.3)

1.59
(2.7)

1.14
(3.2)

1.27
(2.5)

0.63
(1.2)

수술부 2.35
(3.4)

2.77
(4.4)

2.36
(3.9)

2.15
(4.3)

2.32
(5.2)

2.25
(4.6)

2.68
(5.1)

1.68
(3.7)

4.31
(5.8)

3.11
(5.2)

5.49
(7.3)

2.57
(4.3)

10.35
(5.9)

10.41
(6.1)

2.31
(3.9) 　 1.99

(4.0) 　

분만부 0.66
(1.1)

0.36
(0.7)

0.44
(1.0) 　 1.03

(2.0) 　 0.21
(0.3)

1.02
(1.7)

0.80
(1.1)

0.85
(1.4) 　 　 　 　 　 　 　 　

심혈관센터 0.63
(1.0)

0.36
(0.7) 　 　 0.60

(1.1)
0.56
(1.2)

1.37
(1.8)

0.45
(0.7)

0.61
(0.8)

0.43
(0.7) 　 　 　 　 　 　 　 　

재활치료부 12.04
(17.3)

2.80
(4.5)

1.68
(2.8)

1.02
(2.0)

1.42
(3.2)

1.30
(2.6)

1.38
(2.6)

1.72
(3.7)

1.37
(1.8)

1.68
(2.8)

1.23
(1.6)

1.98
(3.3) 　 　 　 5.95

(14.0)
9.95
(16.7)

6.02
(16.8)

6.81
(13.5)

11.19
(21.7)

진단검사의학과 1.54
(2.2)

1.69
(2.7)

1.67
(2.8)

1.36
(2.7)

1.07
(2.4)

1.27
(2.6)

1.66
(3.2)

0.80
(1.7)

1.75
(2.4)

2.00
(3.3)

2.38
(3.1)

1.94
(3.3)

17.30
(9.9)

12.39
(7.3) 　 0.96

(2.3)
0.43
(0.7)

0.87
(2.4)

0.87
(1.7)

1.03
(2.0)

내시경실 0.59
(0.8)

1.04
(1.7)

1.05
(1.7)

0.33
(0.7)

0.40
(0.9)

0.49
(1.0)

0.41
(0.8)

0.70
(1.5)

1.15
(1.5)

0.78
(1.3)

0.87
(1.1)

0.48
(0.8) 　 　 　 　 　 　 　 　

인공신장실 1.76
(2.8)

1.55
(2.6) 　 0.77

(1.7)
0.82
(1.7)

0.34
(0.6)

0.89
(1.9)

1.01
(1.4)

0.91
(1.5)

0.76
(1.0)

0.68
(1.1) 　 　 　 　 　 　 0.69

(1.4) 　

핵의학과 　 　 　 　 　 0.93
(1.3) 　 1.27

(1.7)
0.54
(0.9) 　 　 　 　 　 　 　 　

방사선종양학과 　 　 　 　 　 　 　 1.67
(2.2) 　 　 　 　 　 　 　 　 　

생리기능검사 0.49
(0.7)

0.44
(0.7)

0.52
(0.9)

0.38
(0.8) 　 　 　 0.86

(1.9)
0.34
(0.5)

0.48
(0.8)

1.18
(1.6)

0.43
(0.7) 　 4.01

(2.4) 　 　 1.15
(1.9) 　 　 　

병리과 　 0.21
(0.5) 　 　 0.24

(0.5)
0.99
(1.3)

0.77
(1.3)

0.80
(1.1)

0.45
(0.8) 　 　 　 　 　 　 　 　

공
급
부

중앙공급부 1.57
(2.2)

1.13
(1.8)

1.19
(2.0)

0.72
(1.4)

0.86
(1.9)

0.83
(1.7)

1.05
(2.0)

0.43
(0.9)

1.65
(2.2)

1.76
(2.9)

1.34
(1.8)

1.82
(3.1)

4.29
(2.5)

11.12
(6.5)

9.65
(10.0)

0.41
(1.0)

1.39
(2.3)

0.67
(1.9)

0.26
(0.5)

0.81
(1.6)

약제부 0.77
(1.1)

1.02
(1.6)

0.54
(0.9)

0.88
(1.8)

0.69
(1.5)

0.92
(1.9)

1.17
(2.2)

0.82
(1.8)

1.15
(1.5)

1.23
(2.0)

1.42
(1.9)

1.25
(2.1)

1.44
(0.8)

1.49
(0.9)

1.19
(1.2)

0.62
(1.5)

0.55
(0.9)

0.73
(2.0)

0.75
(1.5)

0.48
(0.9)

급식부 3.08
(4.4)

2.78
(4.5)

3.37
(5.6)

2.62
(5.2)

2.59
(5.8)

2.48
(5.0)

2.10
(4.0)

2.19
(4.8)

3.19
(4.3)

2.89
(4.8)

3.67
(4.9)

2.59
(4.4) 　 　 　 2.12

(5.0)
3.37
(5.6)

2.25
(6.3)

3.76
(7.4)

2.90
(5.6)

기타 공급 3.64
(5.2)

3.54
(5.7)

2.31
(3.8)

1.60
(3.2)

2.78
(6.2)

2.03
(4.1)

1.29
(2.5)

3.17
(6.9)

2.01
(2.7)

1.21
(2.0)

2.74
(3.6)

0.64
(1.1)

21.13
(12.1)

2.70
(1.6)

3.58
(3.7)

1.27
(3.0)

4.25
(7.1)

1.03
(2.9)

2.69
(5.3)

1.69
(3.3)

관리부 6.31
(9.0)

4.49
(7.2)

4.54
(7.5)

4.69
(9.4)

3.66
(8.2)

4.99
(10.1)

3.48
(6.6)

3.76
(8.2)

8.13
(11.0)

2.91
(4.8)

6.47
(8.5)

3.76
(6.4)

6.43
(3.7)

10.42
(6.1)

7.69
(8.0)

3.13
(7.4)

2.99
(5.0)

3.06
(8.6)

6.76
(13.4)

3.92
(7.6)

교육연수부 3.65
(5.2)

4.39
(7.0)

1.60
(2.7)

1.41
(2.8)

1.71
(3.8)

0.90
(1.8)

2.55
(4.9)

3.60
(7.8)

5.76
(7.8)

3.57
(5.9)

2.43
(3.2)

6.31
(10.6)

11.04
(6.3)

26.84
(15.8)

6.11
(6.3)

1.43
(3.4)

6.21
(10.4)

2.39
(6.7)

1.03
(2.0)

2.68
(5.2)

부대
시설

편의시설 1.91
(2.7)

1.39
(2.2)

0.34
(0.6)

0.82
(1.6)

0.60
(1.3)

0.29
(0.6)

0.75
(1.4)

0.33
(0.7)

2.54
(3.4)

1.40
(2.3)

1.28
(1.7)

1.33
(2.2) 　 　 　 0.67

(1.6)
2.76
(4.6)

0.78
(2.2)

0.37
(0.7)

1.34
(2.6)

어린이집 0.36
(0.7) 　 　 　 　 　 0.65

(1.1) 　 0.46
(0.8) 　 　 　 　 　 　 　 　

장례식장 4.18
(6.9)

6.54
(13.1)

4.14
(9.2)

5.13
(10.4)

5.66
(10.8) 　 　 3.69

(6.1)
2.46
(3.2)

3.24
(5.5) 　 　 　 　 　 　 　 　

공용제실 1.61
(2.3)

1.87
(3.0)

0.81
(1.3)

0.51
(1.0)

0.78
(1.7)

1.01
(2.1)

0.48
(0.9)

0.47
(1.0)

1.37
(1.8)

0.90
(1.5)

1.09
(1.4)

0.53
(0.9)

4.48
(2.6)

7.06
(4.1)

1.78
(1.8)

1.19
(2.8)

0.99
(1.7)

0.59
(1.7)

3.06
(6.1)

0.00
(0.0)

순면적 합계 69.80
(100)

62.31
(100)

60.25
(100)

50.01
(100)

44.79
(100)

49.25
(100)

52.37
(100)

45.87
(100)

74.17
(100)

60.40
(100)

75.65
(100)

59.26
(100)

174.21
(100)

170.08
(100)

96.58
(100)

42.34
(100)

59.75
(100)

35.72
(100)

50.44
(100)

51.52
(100)

(  ) : 해당 값은 순면적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

[표 11] 조사 대상 의료시설 병상당 순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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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부의 병상당 순면적은 재활병원에서 높게 나타났으

며 GH300-1은 종합병원이지만 산재환자를 위한 전문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면적 수준이 높았다. 동일 유형임에

도 불구하고, GH300-1과 RH-2 사례는 수중재활치료실 확보 및 

성인·아동 재활시설 분리와 같은 특화 전력에 따라 다른 사례에 

비해 규모가 크다. 따라서 재활치료부의 규모 산정 시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공급부는 공통시설군으로서 의료시설 유형별 편차는 

존재하나 동일 유형 내에서 운영 방식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

다. 다만, 종합병원 및 감염병전문병원에 비해 재활병원의 중앙

공급부 및 약제부 면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유형별

로 다른 기준면적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공용면적비(G/N) 및 기계/전기실 규모 검토

앞서 LIMAC과 PIMAC의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조사 결과에

서 확인된 바와 같이, 현재 의료시설 규모 산정 시 적용되는 

G/N는 적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사례별로 일관된 기

준이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전

기실은 일부 조사에서는 순면적에 포함되기도 하고, 다른 조사

에서는 공용면적에 포함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해 다

른 부문 및 부서의 면적과 공용면적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가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 의료시설 G/N 

수준과 기계·전기실 면적 비율을 분석하여 향후, 의료시설 규모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 의료시설의 유형별 G/N 분석 결과, 300병상 규모 

종합병원 1.59,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1.60, 감염병전문병원 

2.25, 재활병원 1.64로 나타났다([그림 1]). 종합병원의 경우 병

상 규모에 다른 G/N는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감염

병전문병원은 모든 유형 중 가장 높은 G/N를 보였는데, 이는 

청결·오염 구역의 구분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동선 분리 등 

시설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재활병원의 

G/N는 종합병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아급성기 및 만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의 특성

상 공용공간을 재활훈련과 사회적 활동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

로 활용하는 등 환자의 치료·일상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간 계획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계/전기실은 의료시설 전체의 안정적 운영 환경을 조성하

고, 시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 공간이기 때문에 의

료시설 기능 공간 규모에 기반하여 그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합

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기계/전기실을 제외한 순면적 대비 

기계/전기실 순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 의료시설을 분

석한 결과([그림 2]), 300병상 규모 종합병원 15%, 500병상 규

모 종합병원은 18%, 감염병전문병원 25%, 재활병원 17% 수준

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과 재활병원의 기계/전기실 면적은 

15~18%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감염 및 공기 질 관리의 난

이도가 가장 높은 감염병전문병원의 기계/전기실 면적은 다른 

유형의 의료시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규모 산정 시 감염병전문병원의 기계/전기실 면적을 다른 

유형의 의료시설과 동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조사 대상병원 기계/전기실 면적 비율(기계전기실 면적/순면적)

[그림 1] 조사 대상병원 공용면적비(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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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기존 건축계획은 인간의 행위를 기반으로 단위 공간의 면적

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건축물 전체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

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PIMAC과 LIMAC에서 수행하는 예비타

당성 및 타당성조사는 시설의 운영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이 시점에는 공간의 실사용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

다. 이러한 조사 단계의 특성상 기존 행위 기반의 면적산정 방

식을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예비타

당성 및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사업계획의 목표와 운영 전략을 

반영한 규모 산정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규모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PIMAC의 규모 산정 방식은 사례 간 면적 기준과 G/N 적

용 방식에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전체 연면

적을 우선 확정한 뒤 부문별 비율을 적용하는 기존 방식과 이를 

그대로 준용하는 LIMAC의 조사 방법은 최근 의료시설의 전문

화·특성화 및 감염 관리 강화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면

적 개선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문 및 

부서 단위의 기능과 운영계획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면적 산정 

기준을 정립하여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조사의 규모 검토 과정

에서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의료시설 유형별 부문 및 부서 구성을 비교한 결과, 모든 

의료시설에 공통적으로 설치되는 공통시설군과 운영 목표 및 

기능에 따라 설치 여부와 규모가 달라지는 특수시설군으로 구

분되었다. 특히, 병동부, 외래진료부, 중앙진료부는 의료시설 유

형, 공공 의료서비스 범위, 운영계획 등에 따라 부서 구성과 규

모가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상당 순면적

을 기반으로 한 현행 면적 산정 방식은 이러한 부서별 기능적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규모 산정의 합목적성을 떨어뜨

리는 한계가 있었다.

3) 병상당 연면적을 분석한 결과, 의료시설 유형별 간의 면적 

수준에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조

사 시 사업 대상의 병상 규모, 기능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교 대

상병원을 선정하여 면적을 검토해야 한다.

부문 및 부서 단위의 병상당 순면적을 분석한 결과, 병동부, 

외래진료부, 중앙진료부 등 특수시설군에 해당하는 부서는 전

체 병상 규모와 무관하게 부서의 운영방식(외래진료부 전문화

센터, 재활치료부 공간 운영계획과 치료 범위 등)과 장비가 배

치되는 실 개수(수술실, 분만부, 심혈관센터, 내시경실 등)에 따

라 면적이 결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현재 병상당 연면적

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규모 산정 방식이 특수시설군에 해당

하는 부서 규모를 산정하는데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G/N와 기계/전기실 면적 비율은 기능적 특성화와 감염관

리 요구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특히, 감염병전문병원은 

두 지표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유형별 기능 특성

을 반영하여 명확한 G/N 기준과 기계/전기실 면적 산정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5) 이상을 종합하면 의료시설 규모 산정 의료시설의 유형별 

운영 목표와 기능적 특성을 반영하여 부문 및 부서 단위의 면적 

산정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규모 

검토 단계에서 의료시설의 운영계획을 통해 도출된 부서별 병

상수, 진료실 수, 장비 대수, 치료실 수,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면

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부서명 기준지표 부서명 기준지표 부서명 기준지표

병동부 병동별 병상 수 낮병동 병상 수 내시경실 내시경실 수

외래진료부 진료실수 수술실 수술실 수 인공신장실 투석병상 수

응급실 응급병상 분만부 분만실 수 핵의학과 장비 수

고압산소 챔버 수 심혈관센터조영실 수 방사선종양학과 장비 수

[표 12] 규모 산정을 위한 특수시설군 기준 지표 제안

최근 국내 의료시설은 병상 규모, 운영 주체, 의료환경 변화

에 따른 기능적 특화 등 운영 목표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계

획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축적된 의료시설 운영 경험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규모 산정 방안은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유형별 의료

시설의 면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향후 신축 의료시

설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기준을 갱신할 필요가 있

다고 사료된다.



논문| 31권 4호 2025년 12월  41

참고문헌

공공투자관리센터, 202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의료

부문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23a,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 사업”, 한국

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23b,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사업”, 한국개발연

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23c, “울산의료원 설립”,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24a,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한국개발연구

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24b,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

업”, 한국개발연구원

조준영, 김은석, 양내원, 2010, “종합병원의 G/N비 산정에 관한 건축계

획적 연구”,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제 16권 4호

조준영, 2017, “의료시설의 면적 산정 기준”,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정

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 8권 1호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2022a, “대구의료원 외래진료센터 구축사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2022b, “서울 강북어린이병원 공공청사 복합개

발 타당성조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2022c, “서울공공재활병원 건립 사업”, 한국지

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2023a, “전북권역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

의료센터 연계건립사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2023b, “제주대학교병원 위기대응 다목적하이

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2023c, “충남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2024, “의료 부문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연구

(Ⅰ): 수요 및 편익 추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접수 : 2025년 11월 17일

1차 심사완료 : 2025년 11월 25일

게재확정일자 : 2025년 11월 25일

3인 익명 심사 필




